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송도호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834

발 의 년 월 일: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:송도호 의원(1명)
찬 성 자: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
김성준, 김형재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승진,
박영한, 박칠성, 봉양순,
서상열, 신복자, 아이수루
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
윤종복, 이상욱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
전병주, 정준호, 한　신,
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하수도법」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, 동법 시행령

제15조의3(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)의 개정으로

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나, 법령

개정 이후에도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」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아닌 민간위탁 선정절차

를 따르고 있어 조례상의 “위탁”을 “관리대행”으로 개정하여 대행업

체 선정 시 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(환경부 2018.10)

」을 적용케 하려는 것임 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또는 수탁업체로 표기된 부분을 관리대행, 관리대행업자로 개

정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아닌 환경부 고

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.(안 제2조~제14조)



나. 「하수도법」 및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관리대행 선정절차를 따르되

관리대행 최초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「서울특별시 물재

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상 행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.(

안 제7조제3항 신설)

다. 대행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대행비용

원가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(안 제10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하수도법




















